
위험 등급 
2 등급(높은 위험) 다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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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다올 KTB 글로벌구독경제 EMP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올 KTB 글로벌구독경제 EMP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다올 KTB 글로벌구독경제 EMP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 

투자업자(www.daol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2 년 10 월 19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 년 10 월 26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22 년 4 월 29 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88-8400, www.daol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 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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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설명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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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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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

서의 경우 투자자 요청시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

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

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

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

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

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

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

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

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올KTB글로벌멀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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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인컴EMP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

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

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ETF)에 분산 투자하므로 편입 중인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이 이 투자신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투자대상 자산은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

권으로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역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간혹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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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 보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다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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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구독경제※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외국통화표시(미국달러 등) 글로벌 구독경제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게 되므로 투자자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고객은 구매자에서 구독자로 전환하는 

산업으로서 고객은 월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구독경제는 반복적인 매출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작성기준일 : 2022.10.19)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 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DR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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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명칭>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단,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주요 투자전략>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구독경제※ 관련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고객은 구매자에서 구독자로 전환하는 

산업으로서 고객은 월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구독경제는 반복적인 매출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운용전략] 

◼ 핵심 운용전략(Core Strategy) 

포트폴리오의 약 40% 수준을 구독경제를 타겟으로 한 2~3개의 대표 구독경제 ETF로 구성 

 

◼ 위성+초과수익 달성 전략(Satellite Starategy) 

① 위성 운용전략(Satellite ETF Portfolio) 

· 포트폴리오의 약 30% 수준을 구독경제 관련 하부 산업에 투자하는 5~8개의 ETF로 구성  

· 구독경제와 관련있는 하부 산업의 대표 ETF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하향식 접근방식(Top-down)을 통한 산업 섹터 전망을 통해 적극적인 비중 조절 및 수익률 

제고 

· 다양한 산업의 ETF 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산업 내 

초분산 효과 추구      

                      

② 초과수익 달성전략(Satellite Equity Portfolio) 

· 포트폴리오의 약 30% 수준을 구독경제 관련 10~20개의 글로벌 주식으로 구성 

·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을 통해 구독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을 발굴 

· 우수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를 통해 초과 수익 추구 

 

◼ 투자 유니버스 선정 기준 

-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관련 ETF 및 주식을 주요 투자 대상 종목 후보군으로 함 

- ETF 의 경우 구독경제 관련 익스포져, 총 비용, 거래량, 운용규모(AUM), 운용사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ETF 운용 규모 (AUM): USD 10Mil 이상 

· 운용 기간: 최소 1년 

· 최근 3개월 평균 일간 거래량 (Volume): 최소 10,000 주 이상 

· 총비용: 연간 1.5% 이내 

- 주요 ETF 운용사의 신규 상장 ETF 특성 분석 

- 필요시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운용팀 내부 협의를 통해 수익률과 위험요인을 

감안한 종목 선정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해당사항 없음 

 

<위험관리> 

[환헤지 전략 관련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글로벌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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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이 투자신탁에서는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 보다는 외국통화에 대한 노출도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위험관리]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은 운용사 홈페이지, Factsheet 및 시장데이터 제공업체(Bloomberg, Factset 

등)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ETF)의 성과, 기초지수대비 성과, 보유 종목 및 기타 펀드 운용 관련 

현황을 쉽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ETF)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비교 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구독경제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이러한 운용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선정하지 않았사오니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동종유
형총보
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 
보수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
의 1.0% 
이내 

1.157% 0.64% 1.01% 1.527% 256  416  581  924  1,92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417% 0.90% 1.33% 1.787% 183  371  564  965  2,140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의 
0.5% 
이내 

0.837% 0.32% 0.62% 1.207% 173  300  431  702  1,49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967% 0.45% 0.84% 1.337% 137  278  422  722  1,601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총보수비용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1개월이 되는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총보수 비용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모투자신탁이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안분하여 

산출된 값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하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기타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기준으로 투자예정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의 추정치인 약 연0.37%를 

기재하였습니다.)을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규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실제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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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경
력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 

운용규
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조하진 1981년 
책임 
(팀장) 7개 3,057억 - - -9.86 1.84 

7년 

11개월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ㆍ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 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 

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이 되는 증권 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보다는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 등 해외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각 피집합투자기구 해당 운용사의 이벤트 및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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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등의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잔여자산 분배시까지 기간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증권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섹터의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위험 

투자신탁의 순자산변동에 따라 계획한 투자대상자산 투자 비중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 설정 규모가 작아서 포트폴리오 투자가 불가한 경우에도 계획한 자산별 

투자비중을 유지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정기적 리밸런싱과 

시장상황에 따른 수시 리밸런싱을 할 계획입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국통화표시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환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거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환위험 관리방안으로는 각 통화별로 외화표시자산의 약 

80~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 통화별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환헤지관련 파생상품중 선도환의 경우 비용이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가운데 해외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ㆍ17시 이전:3영업일 기준가 매입 

ㆍ17시 경과 후:4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ㆍ17시 이전:4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지급 

ㆍ17시 경과 후: 5영업일 기준가 10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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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
자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788-8400/ 인터넷홈페이지: www.daolfund.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22년 10월 26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
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 11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11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 11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11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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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ㆍ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ㆍ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ㆍ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ㆍ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ㆍ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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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 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DR33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R336 

수수료선취-온라인(Ae) DR33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R3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R3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R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R3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R3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R3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R3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R3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R3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DR34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DR34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R3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R3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DR35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1)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2)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

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

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당 1원, 원본액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

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2022년 4월 29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4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 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DR33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R336 

수수료선취-온라인(Ae) DR33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R3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R3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R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R3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R3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R3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R3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R3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R3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DR34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DR34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R3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R3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DR35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22.02.14  최초 설정 예정  

2022.04.15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 명칭 등 변경 

- 집합투자업자 명칭: KTB자산운용주식회사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 펀드명칭: 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홈페이지 주소: www.i-ktb.com → www.daolfund.com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

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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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대표전화 : 02-788-84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2022.09.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해외-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
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조하진 

1981년 
책임 

(팀장) 
7개 3,057억 - - -9.86 1.84 7년 11개월 

· 주요 이력:  

- ’07.04~’12.08  브이아이자산운용 글로벌자산배분팀 

- ’12.08~’14.09  교보증권 신탁팀 

- ’17.09~’18.08  KG제로인 해외투자컨설팅팀 팀장 

- ’18.08~’21.04  브이아이자산운용 해외주식 1팀 팀장 

- ’21.04~ 현재  다올자산운용 포트폴리오전략팀 팀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 kofia.or.kr)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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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3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S-

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퇴직연금(S-

P(퇴직))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종류별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 11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11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 11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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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차이>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
P(퇴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지급시기 매입시 -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보수합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45 

0.64 

0.05 0.017 

1.157 

수수료선취-온라인(Ae) 0.32 0.83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352 0.8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9 1.4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45 0.9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495 1.0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03 0.5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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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15 0.6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8 1.3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4 0.9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0.6 1.1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0.3 0.81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25 0.7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2 0.7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0.19 0.707 

주)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명 

자투자신탁명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0% 이상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주요 투자대상> 

-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단,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60% 이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구독경제※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고객은 구매자에서 

구독자로 전환하는 산업으로서 고객은 월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구독경제는 반복적인 매출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①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은 구독경제 관련 산업에 효율적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구독경제 관련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ETF”라 한다)에 투자합니다.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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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구독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수혜를 받는 업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구독경제 관련 집합투자증권(ETF)와 구독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의 집합투자증권(ETF), 

또는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구독경제 비즈니스를 통해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집합투자증권(ETF)을 선정하여 투자합니다.   

 

③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여부 및 실사 방법 

이 투자신탁은 편입대상인 집합투자증권(ETF)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들은 각국 거래소의 엄격한 상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거래 유동성 및 운용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실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 이상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만기 1년 이내인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화관련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관련 장내·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외국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 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③, ‘나. 투자제한’ ② 내지 ④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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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자세한 투자대상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1)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②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⑥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개별주권, 금리, 통화 

관련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외국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이하 “주식채권 및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⑧ 증권 대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⑨ 증권 차입 20% 이하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어음등,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차입허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 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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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자세한 투자대상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신탁

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 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②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1)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 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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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가능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한 

채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 권, 

파생결합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ㆍ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 

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 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 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 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 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③ 
동일법인 

발행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투자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⑥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 

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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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 의 3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 

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다.(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경우> 

⑧의 (가) 또는 (나)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3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⑨ 
계열회사 

지분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⑩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 

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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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⑤ 내지 ⑨, ‘나. 

투자제한’ ② 내지 ⑧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 월간은 ‘나. 투자제한’ 

②, ⑤ 내지 ⑦, ⑧의 (가) 및 (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다올KTB글로벌구독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공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주된 투자대상, 전략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입예정 집합투자증권(ETF) 웹사이트 주소] 

· Fount Investment Company: https://www.fountetfs.com/index  

· Roundhill Investments: https://www.roundhillinvestments.com/  

· Blackrock Fund Advisors: https://www.ishares.com/us  

· Vanguard Group: https://investor.vanguard.com/home  

· Invesco Capital Management: https://www.invesco.com/us/en/institutional.html  

· Global X Management Company: https://www.globalxetfs.com/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구독경제※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외국통화표시(미국달러 등) 글로벌 구독경제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게 되므로 투자자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고객은 구매자에서 구독자로 전환하는 산업으로서 

고객은 월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구독경제는 반복적인 매출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2)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구독경제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이러한 운용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선정하지 않았사오니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해당사항 없음 

 

나. 위험관리 

[환헤지 전략 관련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수행 하면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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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게 되는 글로벌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은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자산 투자에 따른 환위험의 관리방안으로는 각 통화별로 외화표시자산의 약 

80~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 통화별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통해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4)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환헤지관련 파생상품중 선도환의 경우 비용이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은 운용사 홈페이지, Factsheet 및 시장데이터 

제공업체(Bloomberg, Factset 등)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ETF)의 성과, 기초지수대비 성과, 보유 종목 및 기타 

펀드 운용 관련 현황을 쉽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ETF)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구독경제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라.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 역외 

집합투자기구를 편입하는 펀드에 비해 유동성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투자신탁에서 새롭게 

편입 예정인 종목의 경우 거래량 등을 살펴 편입하여 매각 시 유동성 제악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다올KTB글로벌

구독경제EMP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단,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주요 투자전략>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구독경제※ 관련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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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고객은 구매자에서 구독자로 전환하는 

산업으로서 고객은 월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구독경제는 반복적인 매출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운용전략] 

◼ 핵심 운용전략 (Core Strategy) 

포트폴리오의 약 40% 수준을 구독경제를 타겟으로 한 2~3 개의 대표 구독경제 ETF 로 

구성 

 

◼ 위성+초과수익 달성 전략(Satellite Starategy) 

① 위성 운용전략(Satellite ETF Portfolio) 

· 포트폴리오의 약 30% 수준을 구독경제 관련 하부 산업에 투자하는 5~8 개의 

ETF로 구성  

· 구독경제와 관련있는 하부 산업의 대표 ETF 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하향식 접근방식(Top-down)을 통한 산업 섹터 전망을 통해 적극적인 비중 

조절하며, 수익률 제고 

· 다양한 산업의 ETF 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산업 내 초분산 효과 추구      

                      

② 초과수익 달성전략(Satellite Equity Portfolio) 

· 포트폴리오의 약 30% 수준을 구독경제 관련 10~20개의 글로벌 주식으로 구성 

·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을 통해 구독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을 발굴 

· 우수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를 통해 초과 수익 추구 

 

◼ 투자 유니버스 선정 기준 

-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관련 ETF 및 주식을 주요 투자 대상 종목 후보군으로 

함 

- ETF 의 경우 구독경제 관련 익스포져, 총 비용, 거래량, 운용규모(AUM), 운용사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ETF 운용 규모 (AUM): USD 10Mil 이상 

· 운용 기간: 최소 1년 

· 최근 3개월 평균 일간 거래량 (Volume): 최소 10,000 주 이상 

· 총비용: 연간 1.5% 이내 

- 주요 ETF 운용사의 신규 상장 ETF 특성 분석 

- 필요시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운용팀 내부 협의를 통해 수익률과 

위험요인을 감안한 종목 선정 

 

[ETF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종목명 운용사 
주요  

투자대상자산/전략 
설정일 

표시 

통화 

설정액 

(mil.USD) 

Fount Subscription 

Economy ETF 

(SUBS) 

Fount Investment 

Company 

글로벌 구독경제 

대표주 
2021.10.27 USD 7.7 

Roundhill Streaming 

Services & 

Technology ETF 

(SUBZ) 

Roundhill 

Investments 

글로벌 스트리밍 

기술 및 서비스 

관련 대표주 

2021.02.10 USD 18 

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Sector 

ETF (IGV) 

BlackRock Fund 

Advisors 

북미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 
2001.07.10  USD 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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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guard 

Communication 

Services ETF (VOX) 

Vanguard Group 
미국 통신 서비스 

산업 관련 주식 
2004.09.23 USD 4,300 

Invesco Dynamic 

Media ETF (PBS) 

Invesco Capital 

Management 
미국 미디어 주식 2005.06.23 USD 57.6 

Global X Cloud 

Computing ETF 

(CLOU) 

Global X 

Management 

Company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주식 
2019.04.12 USD 1,020 

Global X Millennial 

Consumer ETF 

(MILN) 

Global X 

Management 

Company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관련 주식 
2016.05.04 USD 191.5 

Global X 

Cybersecurity ETF 

(BUG) 

Global X 

Management 

Company 

글로벌 보안 산업 

관련 주식 
2019.10.25 USD 1010 

Global X FinTech 

ETF (FINX) 

Global X 

Management 

Company 

글로벌 핀테크 산업 

관련 주식 
2016.09.12 USD 962 

Invesco Dynamic 

Leisure & 

Entertainment ETF 

(PEJ) 

Invesco Capital 

Management 

미국 레저 &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주식 

2005.06.23 USD 1,230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2022년 1월 19일 기준 예시로서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대상자산 및 비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해당사항 없음 

 

<위험관리> 

[환헤지 전략 관련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글로벌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이 투자신탁에서는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 보다는 외국통화에 대한 노출도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위험관리]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은 운용사 홈페이지, Factsheet 및 시장데이터 

제공업체(Bloomberg, Factset 등)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ETF)의 성과, 기초지수대비 

성과, 보유 종목 및 기타 펀드 운용 관련 현황을 쉽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ETF)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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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이 되는 증권 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보다는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 등 해외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각 피집합투자기구 해당 운용사의 이벤트 및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국통화표시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환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거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환위험 관리방안으로는 각 통화별로 

외화표시자산의 약 80~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 통화별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환헤지관련 파생상품중 선도환의 경우 

비용이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해외주식, 채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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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의 범위는 무한대로 이 투자신탁에 큰 

손실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 및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일부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국가위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ETF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등의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잔여자산 분배시까지 기간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증권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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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섹터의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위험 

투자신탁의 순자산변동에 따라 계획한 투자대상자산 투자 비중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 설정 규모가 작아서 포트폴리오 투자가 불가한 경우에도 계획한 자산별 투자비중을 

유지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정기적 리밸런싱과 시장상황에 따른 

수시 리밸런싱을 할 계획입니다. 

환매 지연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국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해외 특정 국가의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가운데 해외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금 송환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올KTB글로벌멀티에셋인컴EMP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므로 투자자는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도자산등의 

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 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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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 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환전과정도 포함)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 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구독경제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및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시장변동에 따라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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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의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위험정도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 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 

산(실질적으로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상가, 물류센터 등 사용 목적이 특정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담보나 지급보증이 불충분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오피스 등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투자회수가 

용이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 

보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과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다올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단,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15%초과 

25%이하 

10%초과 

15%이하 

5%초과 

10%이하 

0.5%초과 

5%이하 
0.5%이하 

3.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Commodity,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으로 이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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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자산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 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투자등급채권 및 투기등급채권의 구분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기준으로 함) 

5.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6.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이상), CP(A2-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8.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11.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 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2.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3.상기 분류에 따라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 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4.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ㆍ투자대상ㆍ손실가능성 등에 따라 별도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3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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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S-

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퇴직연금(S-

P(퇴직))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 지급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

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D일 

자금납입일 

(17시 이전) 

D+3일 

기준가격 적용일 

 

D+2일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17시 경과 후) 

D일 

환매청구일 

(17시 이전) 

D+8일 

기준가격  

적용일 

 

D+3일 

환매청구일 

(17시 경과 후) 

기준가격  

적용일 

 

D+4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대금  

지급일 

D+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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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7시[오후 

5시]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 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하는 때에는 제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 

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 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 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 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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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 수익증권 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 

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NAV)는 1주(Share) 당 순자산가치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집합투자기구의 발행된 총주식수로 나누어 달러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ㆍ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시 거래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가 

실제 

기준가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좌수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좌수 
× 1,000 

1좌 = 1원 

1,000좌 기준 =1,000원 

[기준가격 산정] 

http://www.i-ktb.com/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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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경우도 이 투자신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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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
P(퇴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 1. 후취판매수수료 부과시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등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수수료는 종류 수익증권별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3.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

자 

업자보

수 

판매회

사 

보수 

신탁업

자 

보수 

일반사

무 

관리보

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및 비용 

동종
유형 
총보
수 

합성총보수 및 

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

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45 

0.64 

0.05 0.017 

1.157 - 1.157 1.01 1.527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32 0.837 - 0.837 0.62 1.207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
g) 

0.352 0.869 - 0.869 - 1.239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9 1.417 - 1.417 1.33 1.787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45 0.967 - 0.967 0.84 1.337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
g) 

0.495 1.012 - 1.012 - 1.382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CF) 

0.03 0.547 - 0.547 - 0.917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0 0.517 - 0.517 - 0.887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I) 

0.15 0.667 - 0.667 - 1.037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0.8 1.317 - 1.317 - 1.687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e) 
0.4 0.917 - 0.917 - 1.287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 

0.6 1.117 - 1.117 - 1.487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0.3 0.817 - 0.817 - 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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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CPe)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0.25 0.767 - 0.767 - 1.137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0.2 0.717 - 0.717 - 1.087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

P(퇴직)) 

0.19 0.707 - 0.707 - 1.077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 사유발

생시 

- - - 사유발

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모투자신탁이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안분하여 산출된 값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하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기타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기준으로 투자예정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의 추정치인 약 연0.37%를 기재하였습니다.)을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규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실제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이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금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ᆞ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구  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55,527 416,053 580,788 923,736 1,927,316 

수수료선취-온라인(Ae) 173,469 300,355 430,567 701,647 1,494,91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176,749 306,999 440,663 718,930 1,533,2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83,168 371,026 563,810 965,151 2,139,6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37,043 277,595 421,832 722,108 1,600,8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141,655 286,938 436,030 746,412 1,654,6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93,993 190,392 289,319 495,268 1,097,9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0,918 184,163 279,854 479,065 1,062,0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106,293 215,307 327,180 560,079 1,241,6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72,918 350,263 532,259 911,141 2,019,87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131,918 267,213 406,057 695,103 1,540,9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152,418 308,738 469,158 803,122 1,780,4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121,668 246,451 374,506 641,094 1,421,21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16,543 236,070 358,731 614,089 1,3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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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111,418 225,688 342,955 587,084 1,301,48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110,393 223,612 339,800 581,683 1,289,513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ᆞ총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ᆞ총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A 와 종류 C 의 총보수ㆍ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 년 11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고, 종류 Ae 와 종류 Ce 의 총보수ㆍ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종류 A는 납입금액의 1.0%, 종류 Ae 및 종류 Ag는 납입금액의 0.5%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 종류 S는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 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 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 

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ㆍ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ㆍ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ㆍ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 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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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 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ㆍ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ㆍ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42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ㆍ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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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

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

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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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 사항 없음 

나. 재무상태표  

해당 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해당 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해당 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해당 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 사항 없음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5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연락처 : 02-788-8400, www.daolfund.com) 

회사 연혁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억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7. 3. 13  자본금 증자(자본금 153억원) 

2007. 7. 25  자본금 증자(자본금 165.45억원) 

2008. 7.  2  태국증권사 지분취득(6.86%) 

2009. 8. 26  자본금 증자(자본금 166.2억원) 

2013. 4. 10  태국증권사 추가 출자(13.45%) 

2013.11. 4   대표이사 조재민 사장 취임 

2013.12.30  자본금 증자(자본금 216.2억원) 

2014.11.04  자본금 증자(자본금 441.2억원) 

2015.09.23  자본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자본금 152.1억원) 

2016. 1. 7   대표이사 김태우 사장 취임 

2022. 3. 23 사명변경(KTB자산운용주식회사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금 152.1억원 

주요주주현황 다올투자증권㈜(98.62%)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ㅇ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ㅇ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ㅇ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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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

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

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01.01 ’19.01.01 

계정과목 
’20.01.01 ’19.01.01 

~'20.12.31 ~'19.12.31 ~'20.12.31 ~'19.12.31 

유동자산 56,309 44,995 영업수익 35,029 30,410 

고정자산 3,773 4,604 영업비용 26,894 25,633 

자산총계 60,082 49,599 영업이익 8,135 4,777 

유동부채 8,699 4,727 영업외수익 209 2,205 

고정부채 329 1107 영업외비용 137 701 

부채총계 9,028 5,834 경상이익 8,207 6,281 

자본금 15,214 15,214 특별이익 - - 

잉여금 36,090 28,763 특별손실 - - 

자본조정 5 5 세전순이익 8,207 6,281 

기타포괄손익 -255 -217 법인세비용 880 -721 

자본총계 51,054 43,765 당기순이익 7,327 7,002 

 

라. 운용자산 규모                                                       (2022.02.28 현재, 단위: 억)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10,180 15,332 41,600 4,590 6,508 32,077 19,385 23,841 153,513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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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02-3455-2114 

홈페이지 주소 http:// www.hanabank.com 

회사연혁등 1981.9.19   설립 

(2) 주요업무 

ㅇ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ㅇ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ㅇ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ㅇ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ㅇ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ㅇ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ㅇ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ㆍ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ㅇ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ㅇ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ㅇ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ㅇ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ㅇ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ㅇ 투자신탁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ㅇ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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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02-6714-4600) 

홈페이지 주소 www.kebis.co.kr 

회사연혁 등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ㅇ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ㅇ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ㅇ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ㅇ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

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 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eaap.c

om 

http://www.nicepni.c

om 
www.bond.co.kr 

www.fnpricing.co

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

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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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

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

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

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

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

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봅니다. 

ㅇ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

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ㅇ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ㅇ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

상일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47&y=2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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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

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

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ㅇ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ㅇ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ㅇ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ㅇ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ㅇ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ㅇ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ㅇ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ㅇ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ㅇ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 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 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ㅇ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제

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47&y=2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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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는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다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daolfund.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 kofi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5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의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 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펀드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펀드의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 

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펀드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당사가 운용하는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펀드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즉시 정리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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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펀드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모펀드내용 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 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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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조제 1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시행령 제 93조제 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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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 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조제 3항제 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ㆍ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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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주식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투자참고 항목(Sector별 Analyst Call, 

리서치페이퍼, 기업탐방주선, 세미나, 스팟정보), 브로커능력 항목(매매체결 능력, 

수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 항목(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 항목(요청자료의 응대 

등)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 등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장내파생 

주식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 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프로그램 보유 여부,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 운영지원부서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 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투자참고 항목(리 서치, 

시황,세미나),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 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①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의무투자 

투자주체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고객 신뢰확보를 위한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펀

드 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투자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최초설정일에 일시 납입)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주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

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2)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② 소규모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

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자산운용사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

계하는 경우 

주3) 의무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회당 회수금액은 의무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의무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4)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의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

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5) 투자금 환매시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15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을 추가 납

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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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추가투자  

투자주체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투자목적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목적 

투자시기 및 투자금액 2022년 10월 26일 10억 투자 

투자기간 투자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 

주 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

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 2)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② 소규모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

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자산운용사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

계하는 경우 

주 3) 의무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회당 회수금액은 의무투자

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의무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4)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의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

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 5) 투자금 환매시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15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을 추가 납

입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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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산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